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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선 및 어선원 관련 IMO 국제해사협약

 선박 안전에 대한 국제협약은 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에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어선은 동 협약 제5장 ‘항해의 안전에 대한 규정’ 이외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어선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은 1977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45개국 및 2개의 국제연합전문기구가 모여 채택한
어선 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1977 SFV협약: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임

 이 협약은 길이 24m 이상의 세계 어선 중 50% 이상을 보유한 15개국 이상의 나라가 비준한 후 12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다수의 어선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소형선박에 대한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협약 비준에 동의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발효되지는 못하였음

 IMO는 1986년부터 동 협약 발효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협약의 대상 선박 및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1977 SFV협약의 제Ⅳ장(기관·전기), 제Ⅴ장(방화·화재탐지·소화), 제Ⅶ장(구명설비 및 장치) 및 제Ⅸ장(무선통신) 중
설비 요건에 대하여는 길이 45m 이상의 어선으로 적용 대상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1993년 4월에
‘토레몰리노스 어선 안전 협약 의정서’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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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선 및 어선원 관련 IMO 국제해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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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 경제적 측면 : 생산비용 등 차원에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나. 목적

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

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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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 1946. 12. “UN 전문기구”로 편입
 2020. 6 현재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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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ILO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가.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 지난 100년간 189개의 협약과 205개 권고 채택

나. 기술협력활동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실업과 불완전 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도국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에 한⋅ILO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직업훈련,
산업안전 협력사업 등에 지원

다. 연구·교육 및 출판 활동 - ILO 산하의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중심으로 노동문제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훈련, 자료 발간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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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가.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3자 구성 원칙에 따라 정부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
 협약 및 권고를 심의․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
 회기 :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2주간 개최

나. 이사회(Governing Body)
 정부 56명, 노사 66명으로 구성된다. 
 정부대표 중 10개 상임이사국(미, 영, 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은 3년마다 선출된다. 
 이사회에서는 총회 의제를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10월 등에 3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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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다.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LO의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임기 5년의 사무총장과 직원 2,800여 명으로 구성된다. 
 사무국은 상설기구로 총회⋅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 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라. 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 목적 :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ILO 활동이나 각종 토의 주제에 관한 예비 토론
 회기 : 통상 5년마다 개최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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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선 및 어선원 관련 ILO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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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I-1
케이프타운협약(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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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택 배경

VS

 동 협약의 서문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1977년 토레몰리노스협약과 1993년 토레몰리노스의정서는 기술적·법적 제약
때문에 발효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어선 사고 발생 및 불법어업 증가로 어선 분야 국제협약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상선을 대상으로 하는 SOLAS협약이 1974년 11월 작성된 이후 1980년 발효됨으로써 상선과 동등한
수준의 어선 안전 보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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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택 배경

 2019년 기준 세계 어선은 총 약 4,600만여 척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 어선이며, 해양수역에서
활동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수는 약 64,000 척으로
추산됨

 불법 및 보고되지 않은(IUU) 어선의 어업은 세계 어류 수확량의
약 2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업시장에서
연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2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시장규모임

 IUU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선박 기본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어선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이 요구됨

 IMO 는 수 십 년 동 안 유 엔 식 량 농 업 기 구 (FAO)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여 어선의 안전 향상을 위한 어선
설계·건조 및 장비에 대한 비강제적 수단을 개발해 옴

 IMO는 어선의 안전 향상을 위한 기존 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2년 케이프타운협약을 채택하고, 해당
협약의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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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특징

 (정식명칭) 통칭 ‘케이프타운협약’으로 불리는 ‘IMO 어선안전협약(CTA: Cape Town Agreement of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1993 Protocol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1977)’

 (목적) IMO가 2012년 채택한 협약으로, 어선의 구조·설비·장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어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조업을 하지 않기 위해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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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 비준 현황

 (비준 국가) 2021년 06월 기준 16개국

벨기에, 콩고,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세인트키츠
네비스, 상투메 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 2021년 2월 26일에는 크로아티아에 이어 페루가 가장
최근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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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 비준 현황

 2021년 3월 기준 토레몰리노스의정서에 비준한
IMO 회원국은 총 17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스페인,
스웨덴)으로써 어선의 안전에 관한 두 개 협약에
모두 비준한 국가는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그리고 스페인으로서 총 9개 국가임

 케이프타운협약에 비준한 IMO 회원국과
어업생산량 기준 상위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노르웨이와 페루 단 2개의 국가만 동 협약에
비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8개 국가는
‘케이프타운협약’뿐만 아니라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에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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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 논의 동향

 케이프타운협약 채택 후, IMO 차원에서 기술협력(TC, Technical Cooperation) 사업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회원국의 비준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
 단일 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동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Easy Guide to the Cape Town Agreement of 2012 : https://sway.office.com/pGZcJtkSuHNxDzy5?ref=Link

 회원국의 국제협약 비준은 단순히 협약의 목적 및 중요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비준을 고려하는 회원국의
관련 산업계 실정과 비준으로 인해 자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뤄지는 국가는 케이프타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미치는 어업계의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 활동을 IMO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케이프타운협약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관한 장관급 회의’ 주요 내용을 들 수
있음

https://sway.office.com/pGZcJtkSuHNxDzy5?ref=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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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 논의 동향

2019 토레몰리노스선언

 스페인 정부와 IMO 사무국 공동 주관으로
2019년 10월 21일에서 23일 기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 지역에서 IUU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48개의
회 원 국 이 참 여 하 여 ‘ 토 레 몰 리 노 스
선 언 문 (Torremolinos Declaration)’ 에
서명하였음. 회의 후, 3개 국가(포루투칼,
폴란드, 불가리아)가 추가로 동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총 51개 회원국이 동 선언에
동참하였음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모인 국제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를 촉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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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 논의 동향

2019 토레몰리노스선언의중요성

 선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선원의 기초안전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STCW-F)’의
발효 촉진을 강조했다는 점

 케이프타운협정이 어선의 선박 안전성에 관해 규정한다면 STCW-F 협약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규정

 해양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인적과실인점을 고려할 때, 두 협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

 선언문에서는 케이프타운 협정이 어선에 적용 가능한 다른 협약이행을 보완하고 선박 검사를 위한 도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어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다른 국제협약으로써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 2015년 가입,
2016년 발효) 있음

 따라서 케이프타운협약이 발효된다면 이는 PSMA 제도를 통해 어선에 관한 선박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기준으로써 검사와 결부되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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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O 논의 동향

케이프타운협정이행지침개발

 2019년 10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IUU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장관급 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동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구축으로 작업반이 구성

 동 작업반은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작업에 착수

 2021년 2월, 작업반을 통해 개발 중인 지침서를
IMO 제103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
기타사항 의제 문서 (MSC 103/20/2) 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 FAO, ITF, Pew 그리고 WMU 가
공동으로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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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실제로 어선의 어업 활동에서 케이프타운협약은 SOLAS협

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을 ‘어선의

SOLA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장 SOLAS (총톤수500톤↑ 화물선등 대상)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구조, 복원성, 기관‧전기‧소화설비

제3장 구명설비

제4장 무선설비

제5장 항해안전

제6장 화물운송

제7장 위험물운송

제8장 원자력선

제9장 안전운항관리

제10장 고속선안전조치

제11장 해상안전특별조치

제12장 산적화물선추가조치

제13장 준수의검증

제14장 극지운항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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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1) 총칙

가. 적용범위 및 동등성 규정 (제1조 제1항)

 제1장 총칙은 협약 적용 범위, 발효 요건, 이행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신조선(new vessels)에 적용됨
 본 협약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당사국 주관청은 길이 규정을 총톤수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즉, 24m는 300톤, 45m는

950톤, 60m는 2000톤, 75m는 3000톤과 동일한 선박으로 대체 간주할 수 있음

나 . 점진적 이행 (제1조 제4항)

 현존선의 경우에는 관련된 제7장에서 제10장까지의 모든 규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국은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무선통신(제9장)의 경우는 10년, 구명설비(제7장), 응급절차 및 훈련(제8장),
선박항해설비(제10장)의 경우는 5년의 기한 내에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 점진적 이행 조항 적용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첫째, IMO에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중 어느 장의 어느 조항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둘째, 그 이유를 명시하며, 셋째, 각각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점진적 이행을 위한 계획을 기술하고, 넷째, 차후의 보고에서는 점진적 이행을 위해 취해진 수단과 수립된 계획에
부합한 진척 상황을 IMO에 보고해야 함

 따라서 점진적 이행이 가능한 현존선의 경우에도 협약 비준 시 적용 대상 어선 전체에 대하여 향후 비준국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할지 세심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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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1) 총칙

다. 면제 (제3조 제3항)

 주관청은 선박의 업종, 기후조건 및 통상적인 항행의 위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이 불합리하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속서의 어떠한 요건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선박은 주관청이 선박의 예정된 업무에 적절하고 그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의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함.

(b) 아래 구역에서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i) 이웃 국가들 간의 관할 하에, 인접해양구역 내 설정되고 그들의 국적선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여 상호 합의한 범위 및
요건만이 적용되는 공동어로수역
(ii) 선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만약 국가가 그 국가의 영해 근처나 영해를 넘어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국제법에 따르고 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지 않는 수역
(iii) 타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구역 또는 관련국간 협정에 의거 국제법을 준수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설정하기로 동의한 범위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어로 수역

(c) 주관청은 이 항에 따라 인정되는 면제의 조건과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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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1) 총칙

라. 수리, 개조 및 변경 (제5조)
 케이프타운협약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조선임. 신조선이라 함은 본 협약의 발효시점 또는 발효 이후 건조(building)

또는 주요한 개조(major conversion)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협약 제2조 제1항 a호 정의규정). 또는 협약 발효 전
건조 또는 주요 개조 계약이 체결되고 발효 이후 3년 또는 그 이후에 인도되는 경우(동조 동항 b호), 건조계약이 없었다면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특정한 선박의 인식 가능한 건조가 시작되었거나, 최소 50톤 또는 모든 건조자재의 약 1% 중 적은
쪽의 조립이 시작된 경우(동조 동항 c호) 등을 신조선으로 규정함

- 상기 신조선의 개념에 주요한 개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신조선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수산 업계에서
해외의 중고선을 도입하여 일부 수리 후 사용하는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할 때 중고선에 대한 협약의 직접 적용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 협약 제5조에서 선박의 수리, 개조, 변형에 대하여 이러한 공사를 행하는 선박은 적어도 그 선박에 종래 적용되던 요건에
계속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5조 제1항). 주요한 수리 및 개조의 경우는 담당 관청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수리 및 개조의 범위에 한하여 신조선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약 제5조
제2항).

 담당 주관청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만약 중고선의 주요한 수리 및 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청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고선의 개조도 협약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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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1) 총칙

마. 선박의 검사 (제7조 ~ 제9조)

 검사 대상
- 구명설비 및 기타장비의 검사(제7조), 구명설비 및 기타장비의 검사(제8조), 선체, 기관 및 설비에 대한 검사(제9조)

 검사의 종류 및 시기

검사의 종류 시기

최초검사 선박이 취항하기 전 최초검사

정기검사 주관청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규정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의 제2년차일의 전후 3개월 이내의 정기적 검사 또는 제3년차일의 전후 3개
월 이내의 정기적 검사

연차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의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연차검사

추가검사
전반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상황에 따라 제10규칙에 규정된 조사 결과에 따른 수리 후 또는
어떠한 중요한 수리나 신환이 있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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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1장 총칙

바.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제11조)

 어선에 대하여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 후에
제3(3)규칙에 따라 면제되는 선박을 제외하고
국 제 어 선 안 전 증 서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Safety Certificate) 라는 증서를 발급

사. 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 (제13조)
 국제어선안전증서는 5년을 넘지 않는

주관청이 명시한 기간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국제어선면제증서는 관련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아. 증서의 보유 (제15조)
 발행된 증서는 항상 본선에 비치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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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2장 구조, 수밀성 및 설비

 케이프타운협약 비준 시 상선에
적용되는 SOLAS 국 제협 약에
준하는 구조, 수밀성 설비가 공해상
조업 24미터 이상의 어선에도
요구된다.

구분 내용

제1조 구조(Construction)

제2조 수밀문(Watertight doors)

제3조 선체 보전성(Hull integrity)

제4조 풍우밀문(Weathertight doors)

제5조 화물창구(목제덮개)(Hatchways closed by wood covers)

제6조 화물창구(목제덮개 외)(Hatchways closed by covers 
other than wood)

제7조 기관구역 개구(Machinery space openings)

제8조 기타 갑판 개구(Other deck openings)

제9조 통풍구(Ventilators)

제10조 공기관(Air pipes)

제11조 측심장치(Sounding devices)

제12조 현창 및 창(Sidecuttles and windows)

제13조 흡입 및 배출관(Inlets and discharges)

제14조 방수구(Freeing ports)

제15조 닻, 계류장비(Anchor and moo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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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3장 복원성 및 관련 내항성

 협약 비준 지연으로 인해 관련 기술
및 정보가 발달하여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술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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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4장 기관, 전기 및 무인기관구역

 기관 및 설비구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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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5장 방화, 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

 어선 방화 구조 및 방화 시 탐지장비,
소화 작업 시 필요한 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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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5장 방화, 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

 어선 방화 구조 및 방화 시 탐지장비,
소화 작업 시 필요한 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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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6장 선원 보호

 선원의 어선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부록 제8항에도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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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7장 구명 설비 및 장비

 어선 내 구명 설비 및 장비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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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7장 구명 설비 및 장비

 어선 내 구명 설비 및 장비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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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 어선 작업 중 혹은 어선 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기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수 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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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9장 무선통신

 무선통신 장비 및 설비 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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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정

제10장 선박 항해 설비 및 장치

 항해 설비 및 장치 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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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I-2
STCW-F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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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택 배경

 (원명)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목적)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국제적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 증진

 1995. 7. 7일에 채택되어, 팔라우공화국의 15번째 비준국 서명으로 2012. 9. 29일에 국제적으로 발효(2021년 현재 22개국
비준)
 (비준 22개국) 러시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시리아, 노르웨이, 라트비아, 키리바시, 시에라리온, 모리타니,

나미비아, 스페인, 모르코, 캐나다, 팔라우, 리투아니아, 콩고, 폴란드, 포르투갈, 세인트루시아, 뉴질랜드,
세인트키츠네비스

 우리나라 : 연근해 등 모든 어선에 적용해야 하는 영향을 우려 미비준

 적용 기준이 선박 길이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아시아 국가 선박에 불리함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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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IMO는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에 대한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국제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1995년에 STCW-F 협약을 채택하였음

 이 협약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항해 어선에 승무하는 모든 어선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부속서에서
어선장, 항해사, 기관사 및 무선통신사에 관해서는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승무하는 어선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속서 제2장 및 제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직무별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최저요건 등을 다루고 있음

 특히, 부속서 제2장은 조문별로 규제 대상에 대한 강제적 최저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각 조문의 부록으로 어선원의 직무
주체별 요구지식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협약 발효로 어선의 항만국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비준국 항구 내에 정박하는 어선은 본 협약 준수 및 인명과 재산 또는
환경 오염 관련 결함이 있을 경우 출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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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협약은 15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Article) 제목 주요내용

제1조~제5조
일반적의무, 정의, 적용, 정보의전달, 
다른협약의해석

어선또는선박의정의및항해어선의
정의규정

제6조 증명 부속서로위임

제7조 국내규정 -

제8조 통제 제4항비차별조항

제9조 기술협력증진 ILO와 FAO에기술원조및협력증진

제10조~제15조 개정, 서명, 비준, 수락, 인준및가입, 발효, 폐기, 기탁 15개국 비준후 1년후발효

부속서제1장 일반규정

제1조~제10조 정의, 적용, 동등조항 제한수역의정의규정, 적용완화, 경과규정, 동등규정

부속서제2장 어선장, 항해사, 기관사및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

제1조(제2조) 무제한수역에서조업하는길이 24미터 이상의어선에승선하는어선장(당직항해사)의 자격증명에관한강제적최저요건

제3조(제4조)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길이 24미터 이상의어선에승선하는어선장(당직항해사)의 자격증명에 관한강제적최저요건

제5조 주기관출력 750KW 이상의추진기에 의해서추진되는어선에승선하는기관장및일등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강제적최저요건

제6조 어선에승선하는무선종사자또는무선통신직무를 수행하는자의자격증명에관한강제적최저요건

제7조(제8조) 어선장, 항해사및기관사(GMDSS 무선종사자)에 대한계속된숙련과최신지식습득을보장하기위한강제적최저요건

부속서제3장 모든어선원을위한기초안전훈련

부속서제4장 당직근무(제1조어선에서항해당직을유지하기위해준수되어야할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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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 2012년 9월 29일 발효되었으며 33개국이 비준하였고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95년 동 협약을 채택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비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업계의 현황을 반영하고 협약의 규정과 부속서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 제기와 함께 제3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HTW’에서 개정작업의 범위를 설정

 이후 2017년 2월 제4차 HTW회의에서는 일본이 제출한 문서(HTW 4/6)를 기반으로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6차 회의 : 케이프타운협약에 명시된 어선의 길이, 총톤수 등등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 2020년 2월 제1차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에 관한 회기간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
안전 훈련에 대한 강제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

 동 협약은 다른 협약들과 같이 비차별 조항을 담고 있어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제Ⅱ/3조, 제Ⅱ/4조 및 제Ⅱ/5조의 규정의
완전한 요건 적용 및 영어 사용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실질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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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I-3
2007어선원노동협약(C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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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목적)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구역 및 식량, 산업안전보건,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승선 중 근로를 위한 최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어선에 승선 중 양호한 근로조건의 보장에 있음

 (채택 및 발효) 2007년 6월 14일 제96차 국제노동총회(ILC)에서 채택, 프랑스 및 노르웨이가 비준함으로 2017년 11월
16일 발효

 비준국 (2021년 6월 기준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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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은 어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원의 근로 환경이
상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배경에서 어선원노동협약이 성립되었으며, 본 협약은
이전에 있었던 어선원 관련 ILO 협약들의 내용을 취합할 뿐만 아니라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원자격

오락
시설

임금지급

선내불만
처리

선원근로
계약

선원의

권리

보호

승무수준

건강
안전

사고방지

거주설비

최저연령
건강
진단서

직업소개
(송입)

식량및
조달

근로및
휴식시간

의료관리

휴가

사회보장

선박
소유자
의무

송환
(유기)

협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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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장(Part) 조(Article)

제1장정의및적용 제1조~제5조 용어의정의, 적용범위, 점진적이행, 측정단위의동등기준

제2장일반원칙 제6조~제8조 이행, 책임당국의조정, 어선소유자, 어선장, 어선원의책임

제3장어선원의선내근로를
위한최저요건

제9조~제12조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제4장근로조건 제13조~제24조 승무정원, 휴식시간, 선원명부, 어선원근로계약, 송환, 직업소개업, 임금지급

제5장거주구역및식량 제25조~제28조 거주구역, 식량

제6장의료관리, 보건및사회보장 제29조~제39조 의료관리, 산업안전보건및사고예방, 사회보장, 업무상질병, 상해또는사망시보호

제7장준수및집행 제40조~제44조 준수및집행

제8장부속서 1~3장의개정 제45조 부속서 1, 2 및 3장의개정

제9장종결규정 제46조~제54조 종결규정

부속서제1장 - 측정의동등규정

부속서제2장 - 어선원의근로계약

부속서제3장 총 84개항목 어선원의거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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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상업적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한다.
2. 선박이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책임당국은 그 문제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협의 후 그 보다 작은
선박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에게 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상업적 어로"란 강, 호수 및 운하에서의 어로작업을 포함한 모든 어로작업을 말한다. 다만, 생계 및 오락을 목적으로
한 어로는 제외한다(제1조 a항).

 (점진적 이행 가능성) 어선원노동협약은 아래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의 일부 규정을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제2항). 4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② 7일 이하로 해상에 머무는 경우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아닌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 ④ 협약 제43조의 항만국 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 점진적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6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건강진단서 ·소지 의무(제10조 제1항), 24미터 이상의
선박에서 건강진단서 ·소지 의무의 예외 부적용(제10조 제3항), 선원명부 비치 의무(제15조), 근로계약서 소지 보장
의무(제20조), 어선 위험성 평가 시 어선원 참석 보장 의무(제33조), 업무상 질병, 상해, 사망으로부터 보호
의무(제3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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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Ⅲ
결론



결론

• ‘케이프타운협약’ 수용과정에서세부조항이상응하는국내법령과부합하는지확인하는절차가필연적으로선행되

어야하며, 비준후, 관련규정이원활하게이행되는지지속해서관리·감독할수있는체계도마련되어야함

• 협약에적합한기술개발관련, 국내어선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노후선박은케이프타운협약에서규정하는건조및

설비등의기준을충족하기어려울수있음.  따라서설비투자및관련기자재개발등을통해어선선주에대한정부

차원의실질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2019년 ‘토레몰리노스선언’내용을상기하며, 국내·외어업활동관련종사자들이어선의안전성증진과 IUU 어업방

지차원에서케이프타운협약비준이가지는의미에대해인식할필요가있음. 또한, 어선사고에서인적요인이차지하

는영향성을고려할때 STCW-F 협약비준도함께검토해야함

• 2023년케이프타운협약비준을목표로우리나라도해양수산부주축의다양한제도적활동을전개하고있음. 케이프

타운협약의근본적인속성을고려하여, 비준이우리나라어업계에긍정적인효과로서작용할수있도록어업실정에

관한면밀한분석및산학연의긴밀한협력체계를통한대비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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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어선원안전및인권과관련된주요국제협약의비준은다양한필요성에의해추진되어야하므로, 협약들의비준을위

한 시기, 방법, 법령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더불어 산⋅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지혜를모아야하며, 특히, 어선원노동협약의경우에는노⋅사간의의견수렴도필수적함.

• 어선원 인권침해의예방은 어선원노동협약의 비준과관련이 있으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케이프타운협약의 발효와

비준이보다시급하다고판단됨

• 그 이유는 안전과 근로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 협약은 어선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선

원에대한안전보호를위한규정들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사항들은비준국의 항만국통제수준에따라어

선의근로환경도개선이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됨

• 또한, 어선 관련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사전준비 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실제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필요하며, 실제 조업현장을경험 한다거나 정박되어있는 선박에

승선하여현장의여건을충분히파악할필요가있음

• 즉, 협약을 수용하는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산 업계의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규정을 도입하는단순 수용에

머무를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협약들을수용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격에부합하는우리나라수산업계의수준을한

단계진보시킬수있도록효과적이고실질적인법제마련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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